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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관련법령에 의한 지원

가 . 환경기술 개발지원

환경기술 은 환경의 자정능력을 향상시키고 사람과 자연에 대한 환경피해 유발요

인을 억제·제거하는 기술로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저감하고 오염 및 훼손

된 환경을 복원하는 등 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하며,

이는 환경오염의 사후처리기술 (End- of- pipe technology )은 물론 사전오염예

방기술 (Pr event ive m easures )과 환경복원기술을 모두 포괄함

환경기술개발의 지원목적은 현안환경문제의 해결과 제반 환경정책의 요구에 부응

하는 환경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것임

따라서, 정부에서는 1992년부터 2001년까지 3단계로 구분하여 우리의 환경기술수

준을 G- 7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대기, 수질, 폐기물, 청정, 환경보건

등의 환경기술을 개발하는 민·관 협력 기술개발사업을 추진중에 있음.

이는 정부와 기업이 연구개발비를 공동 출연하여 연구기관이 연구를 수행하게 한

후 개발된 기술을 참여기업에 이전시켜 줌으로써 개발기술의 실용화 및 상용화

촉진

사업의 기획·관리·평가 등은 1998년 9월 국립환경연구원 내에 설립된 환경기술

진흥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음

1999년부터 종전 환경기초 및 기반기술개발사업을 흡수·통합하여 총 294개 과제

를 추진해 왔으며 이중 165개 과제가 종료됨

환경분야 투자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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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환경기술 연구개발사업 지원내역

구 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92 ∼ '94 '95 ∼ '97 '98 ∼ 2001

기본목표 기반기술확보
핵심기술개발 및

실용화기반 구축

실용화 및 종합

환경관리체계 구축

투자

계획

(억원)

계 3,965 556 1,332 2,077

정부 2,145 255 637 1,253

민간 1,820 301 695 824

나 . 자금 융자 지원

(1) 지원 개요

정부는 환경산업체 육성을 위해 재정투·융자특별회계 및 금융자금의 재원을 확

보하여 환경오염방지시설 및 재활용시설의 설치 또는 기술개발 소요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지원

정부가 일정부분 관여하여 과제를 발굴하는 환경기술연구개발사업과는 별도로 재

정형편이 열악한 중소기업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우수 환경기술개발 및 사업화촉

진을 위하여 환경관리공단에서 장기저리의 자금을 융자지원

<표> 환경오염방지시설 투자비 등 금융지원 현황

(단위：억원)

구 분 '97 '98 '99 2000 2001

계 1,110 1,040 1,040 1,040 1,240
중소기업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

600 500 500 500 600

환경기술개발자금 및 환경기술
산업화 자금

60 40 40 40 40

재활용 산업육성 자금 450 500 500 500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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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지원 대상

(가 ) 방지시설 설치자금

①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 및 제13조, 수질환경보전법 제11조 및 제13조, 소음·

진동규제법 제10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

② 수질환경보전법 제30조의2제2항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억제하

기 위한 시설

③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

정화시설 또는 오·폐수병합처리시설

④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0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

폐수처리시설

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⑥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

⑦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의 배출을 억제

또는 방지하기 위한 시설(하부 적하방식으로의 차량전환 및 접속설비개조 등

을 포함)

⑧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6조 별표19의 규정에 의한 생활악취의 저감시설

⑨ 수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중수도 시설 및 제11조의2 규정에 의한 절수설

비 또는 절수설비에 특정부품을 교체함으로써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절수기기

⑩ 환경부“물절약종합대책(`2000. 6)”에 의한 오·폐수 재이용을 통한 물절약 시설

⑪. 환경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에너지절감·성능개선·자동화 등을 통한 경제

성 확보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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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제9호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사업을 수행하는 물절약 투자대행업자

⑬ 수도법 제3조제22호 규정에 의한 급수장치중 수돗물의 유수율제고사업자

⑭ 제11호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사업을 수행하는 투자대행업자 (ESCO 사업)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 및 제13조, 수질환경보전법 제11조 및 제13조, 소음·

진동규제법 제10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

(나 ) 기술개발 및 산업화 자금

① 특허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환경기술

② 실용신안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권이 설정등록된 환경기술로서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지결정이 이루어진 환경기술

③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과의 도입계약이 체결된 환경기술

④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수상한 환경기술

⑤ G- 7사업 추진과제로 개발된 환경기술

⑥ 기술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산신기술(KT 마크)로 인정된 환

경기술

⑦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로 지정 받은 환경기술

⑧ 산업발전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NT )로 인증

된 환경기술

⑨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7조 규정에 따라 평가된 환경기술

⑩ 환경부장관이 환경보전에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환경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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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환경기술개발자금을 지원받아 성공적으로 기술개발하여 융자심사위원회 완료

심사를 통과한 환경기술

⑫ 국내기업이 선진국(G8)에 특허권이 설정된 기술

⑬ 환경부 고시 제 2000 - 104호(2000. 8. 30)의 환경기술평가의절차및평가기준등

에관한규정(이하 "평가규정"이라 한다)에 의한 환경기술평가자금(이하"평가자

금"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자

(다 ) 재 활용 산업 육성 자금

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5조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

용사업자로서 동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사업자 단체

②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5조제5호에 의거 자원재활용을 위한 연

구 및 기술개발 사업을 하고자 하는자

③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5조제1호 내지 제4호에 의한 재활용사

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④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5조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제2호의 규정

에 의한 재활용제품 판매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

(3 ) 융자 조건

(가 ) 환경개선자금 (환경관리공단 융자부 : 02- 5190- 211∼4)

구 분 지원한도 대출기간 대출금리

방지시설

설치자금

개별 30억원이하 10년이내

(거치기간3년포함)

6.75%
(변동금리)

거치기간 경과

후 3개월마다

균등 분활하여

상환

공동 50억원이하

기술개발 자금 3억원이하 8년이내

(거치기간 3년

포함)
산업화 자금 10억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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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재활 용산 업육 성자 금 (한국자원재생공사 융자관리부 : 02- 3773- 9782∼9)

구 분 지원한도 대출기간 대출금리

시설자금

o 20억원이하
- 제조시설 : 20억원이하
- 공장건축 : 5억원이하
- 운반장비 : 2억원이하

3년거치
7년상환

(10년
이내)

연7.0%
(변동금리)
거치기간
경과후

3개월마다
균등 분활하여

상환

기술개발
자 금

o 4억원이하

경영안정
자 금

o 2억원이하
- 최근 결산년도 매출액이내,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원에
의한 매출액이내

2년거치
3년상환

(5년 이내)
유통·판매
지원자금

o 2억원 이하

(4 ) 지원 범위

① 방지시설 설치자금 : 토목·철구조물의 설치비용, 기계·전기(계장)설비 및 부대

설비(계측장비 등)에 구입·설치비용

② 기술개발 자금 : 연구개발 추진에 필요한 연구비, 시험제품 생산을 위한

PILOT시설 설치비용 또는 환경기술의 실용화 평가에 소요

되는 자

③ 기술산업화 자금 : 환경기술을 산업화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비용(공장 건축물

포함) 및 동 산업화한 시설을 운전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또

는 환경기술을 활용한 환경시설의 경제성 및 효율성 제고사

업 비용

④ 재활용 산업육성 자금

시 설 자 금 : 재활용을 위한 장비·장치·설비 등의 제작·구입 설치비 및

공장 건축비(공장동 내부에 설치되는 사무실 포함)

기술개발자금 : 재활용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용 및 시제품 제작용 기계장치 및 기자

재구입비, 소요인건비, 제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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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안정자금 : 재활용을 위한 원료구입비, 인건비, 공공요금

유통·판매지원자금 : 재활용제품 유통·판매업에 따른 사업장 임대보증금 및 실내

장식비

(5 ) 우선 융자

① 예치금 또는 부담금 납부자로서 제조·수입한 예치금·부담금 대상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② 폐합성수지, 폐유리병, 음식물쓰레기, 폐타이어를 재활용 목적으로 수집·운

반, 중간처리, 재활용제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자.

③ 예치금 대상폐기물을 회수·처리하기 위하여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

한법률시행령 제16조에 의거 구성된 사업자단체 또는 동 단체와 회수·처리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

④ 환경부 및 한국자원재생공사(이하 공사 라 한다)로부터 기술개발지원 및 창업

지원을 받거나 기술개발자금을 융자받아 수행한 기술개발 결과를 사업화 하고

자 하는 자.

⑤ 재활용품질인증을 획득한 재활용사업자.

⑥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9조 및 재활용지정업자의 재활용지침 제

5조의 규정에 의한 종이제품별 폐지이용목표율을 준수하기 위하여 탈묵장치

등 재활용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폐지재활용지정사업자(단, 백상지, 중질지,

전자복사용지 생산시설에 한함)

⑦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이 조성한 재활용단지에 입주한 재활용사업자.

⑧ 자율환경관리협약을 체결한 재활용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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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지원 제외

①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주채무계열기업 및 소속 중소기업자

② 이 자금에 융자신청한 동일 대상분야로 다른 기관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수행중이거나 자금지원의 추천을 받은 자. 다만, 다른 기관에서 지원받은 금액으

로 총사업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된 분야외의 시설에 한하여 부족자금

을 융자지원할 수 있음.

③ 융자지원 대상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여 가동을 개시한 자

④ 시설을 증설하거나 대체할 경우 그 시설을 융자지원 승인전에 철거한 자

⑤ 한국자원재생공사의 경우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대상자

⑥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 산업기반자금,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등 정부재정자금

을 융자받아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융자신청시설과 동일한 사업을 수행중이거

나 자금추천을 받은 자.

⑦ 여신관리대상 계열기업군 소속기업 (다만 ,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및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처리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재활용사업중 융자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⑧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신청한 사업자중 이미 보편화되어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자 하는 자.

⑨ 폐유재생처리시설로서 이온정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자.

⑩ 기타 자금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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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관세 감면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으로서, 최근 환경오염방지기자

재 총 70건에 대하여 18,089백만원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추천

<표> 환경오염방지기자재 관세감면 추천현황

(단위：백만원, 건)

구 분 계 대 기 수 질 폐기물

추천금액 18,089 10,544 3,796 3,749

추천건수 70 28 14 28

(자료:2000년 환경백서)

라 . 기타 지원

(1) 환경산업 발전기반 구축

현재 12개 법령에 의거, 17개 업종으로 세분화되어 있는 환경산업 업종의 통폐합

등을 통해 오염물질 사후처리에서 오염원별 기초조사, 설계·시공, 운영·관리

등의 전과정을 총괄·관리하는 full- service 체계로의 전문화 유도

중소기업의 환경오염방지시설설치자금, 환경기술개발 및 산업화자금, 재활용산업

육성자금 등 환경산업에 대한 장기저리의 금융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

특히 환경기술개발 및 산업화자금은 매년 융자지원 신청액이 예산액을 초과하여

우수한 환경기술을 개발하거나 산업화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고 있어 향후 점진적으로 지원규모를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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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초시설 확충, 환경기초시설의 민영화 등 공공부문의 투자증대 등 환경산업

발전기반을 구축

(2) 첨단 환경기술개발 및 보급 촉진

2010년까지 총 1조원의 기술개발비를 투자하여 선진국의 60∼70% 수준까지 기술

수준을 제고하고, 신기술의 신속한 보급체계를 구축하여 환경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부처별로 분산·추진 중인 환경기술개발사업에 대하여 범정부적 환경기술개발종

합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환경기술정보센터를 설치하여 기

술수요자와 개발자의 연결을 위한 정보교류 강화

신기술의 보급촉진을 위하여 환경기술평가제도의 활성화 추진, 무실적 신기술의

실증사업 시행, 신기술전시회 개최 등 정부차원에서 신기술 보급촉진

(3) 환경산업시장 수요 창출

정부와 사업자단체간 협의를 통해 업종별 환경목표를 설정하고, 기업 스스로 환

경개선을 추진하도록 유도하여 정부와 기업간 협력관계 정착

기업의 환경회계(Green Accounting) 개념 도입방안 강구, 시장메카니즘을 토대

로 한 녹색구매네트워크(GPN) 운영, 환경상품의 수요기반 확충을 위한 공공기

관 우선구매제도 개선 등을 통하여 환경친화제품에 대한 생산·소비 촉진

개발된 신기술이라 하더라도 기존의 잘못된 관행과 불합리한 제도로 인하여 신

기술의 사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신기술 개발의욕이 저하되고

사업성과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환경부는 이러한 점을 인식하여 신기술의 보급

을 촉진할 수 있는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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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환경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촉진

국내 환경산업체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 환경시장 및 기술동향, 입

찰정보 및 제도, 환경관련제도 등에 대한 해외 환경시장 종합정보망을 환경기

술정보센터 내에 구축하고 수집된 정보를 신속히 관련업계에 전파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환경산업 관련 박람회 및 전시회에 환경산업체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중국·동남아 등 수출유망국을 대상으로 민간부문의

협력채널 구축을 지원하며, 개도국에 대한 재정지원(EDCF 자금)과 환경산업 수

출연계 등을 통하여 환경산업체의 해외진출 적극 지원

2 . 민간 투자법 령에 의 한 지 원

가 . 개 요

폐기물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하수종말

처리시설, 재활용시설 등 환경분야에 속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

자를 촉진하여 막대한 투자제원에 대한 국가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민간의 창의와 경영기법을 활용함으로써 사회간접자본의 건설·관리 또는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투자법을 제정 법제화 함

나 . 민 간 투자 의 유 형

① BT O(Build- T ransfer- Operate ) 방식 :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

해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

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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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B OT (B uild- Ow n - T ran s fer ) 방 식 :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후 일정기간동

안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의 만료시 시설소

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③ B OO(Build- Ow n - Operate ) 방식 :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

시행자에게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인정

④ 기타 : 주무관청이 민간투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민간투자시설사

업기본계획에 제시한 방식

㉮ BLT (Build- Lease- T ransfer) 방식 : 사업시행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준공한

후 일정기간동안 운영권을 정부에 임대하고 임대 기간 종료후 시설물을 국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

㉯ ROT (Rehabilitate - Operate - T ransfer) 방식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

유의 기존시설을 정비한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 동시설에 대한 운영권을

인정

㉰ ROO (Reh abilit at e - Ow n - Operate ) 방 식 : 기존시설을 정비한 사업시행

자에게 당해시설의 소유권을 인정

☞ 주무관청은 민간부문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당해사업에 대한 추진방식을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제시하여야함

다 . 지원 내용

① 조 세 등 감 면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 건물 등을 양도하여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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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액의 50%를 감면함(2000. 12. 31까지 한시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10호)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에 투자시 투자액의 10%를 투자준비금으로 인정하여

법인세부과시 손금으로 처리함

(2000. 12. 31까지 한시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

차입금이 과다한 법인이라도 민간투자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가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이자는 손금으로 인정함(조세특례제한법 제

135조)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채권의 발행을 사업시행자등에게 허용하고,

12년 이상의 동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5%의 분리세율을 적용함(2000.

12. 31까지 한시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건설·기부채납 후 운영: BT O)

및 제2호(건설·소유·운영후 기부채납:BOT )에 의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

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 또는 동시설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

가가치세는 영세율을 적용(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3호의 2, ' 99.12.28 신설)

※ 건설·기부채납 후 운영(BT O)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

치세 면세 조치는 폐지함

민간투자사업 수행을 위해 수도권내에 신설되는 법인에 대하여 등록세 3배 중

과세에 대한 예외를 인정함 (지방세법 138조 제1항)

건설·소유·운영후 기부채납(BOT )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부동

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함(지방세법 제106조 및 제126조 제2항)

농지전용부담금, 산지전용부담금, 대체농지조성비, 대체조림비는 각각 농업· 농

촌기본법시행령 제25조 , 농지법시행령 제57조, 산림법시행령 제24조의2 및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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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별로 전액면제 또는 50% 감면함

② 귀 속 시 설 에 대 한 재 정 지 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업

시행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음

지원대상사업은 다음과 같으며, 재정지원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실시

협약에서 정함

<지원대상사업>

- 법인의 해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사용료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용지보상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사업의 수익성이 저하됨으로써 민간자본유치

가 어려운 경우

- 실제 운영수입 (당해 시설의 수요량에 사용료를 곱한 금액을 말한다 )이 실

시협약에서 정한 추정 운영수입보다 현저히 미달하여 당해 시설의 운영이

어려운 경우

- 민간투자사업에 포함된 시설사업중 그 자체로서는 민간투자사업으로서의 수익

성이 적으나 전체사업과 함께 시행됨으로써 현저한 공기단축이나 경비절감 등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시설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보조금의 교부

또는 장기대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당해 민간투자사업을 원활하게 시행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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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적정수준 유지를 위한 재정지원기준 및 방법

- 지원대상사업 : 국가의 중장기투자계획상 우선 순위가 높은 귀속시설

- 지원기준 : 주무관청은 도로, 철도, 항만 등 당해 시설별로 계산사용료(재정지

원이 없다는 전제하에 계산된 요금수준)와 적정사용료 (대체시설과 비교하여

발생하는 편익과 경쟁력 등을 고려한 요금수준)를 산출하여, 계산사용료가 적정

사용료를 초과하는 경우 적정사용료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

서 지원할 수 있음

- 지원방법 : 예산의 범위안에서 용지보상비·공사비 등의 용도로 사업시행자

에게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 할 수 있음. 다만, 재정지원 시기는 사업

시행자의 자기자본 투자계획과 연계하여 실시협약에서 정함

최소운영수입 보장 및 초과수입 환수의 기준과 절차

- 적용대상 : 귀속시설

- 지원절차 : 매년도 실제운영수입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추정 운영수입의 일정

한도에 미달하는 경우 부족분 보전을 위해 사용료 등을 조정하거나 재정지원

을 할 수 있음

- 운영수입 보장의 최대한도는 추정 운영수입의 90%(민간제안사업 80%)까지

로 하되 최저운영수입을 보장하는 경우에는 보장수준과 연계하여 실제운영

수입이 추정운영수입의 110%(민간제안사업 120%) 초과시 초과수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환수함

- 주무관청은 운영수입 보장 한도내에서 개별사업의 특성에 따라 운영수입 보

장 및 초과수입의 정부환수에 대한 기준 및 방법을 실시협약에 별도로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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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환 리 스 크 위 험 분 담

일정수준 이상의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타인자본으로 조달하는 건

설자금용(운영자금 제외) 외화차입금에 대한 환차손 또는 환차익이 발생한

경우 사용료 등을 조정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또는 환

차익의 환수가 가능함

환율변동 범위

- ±20%이하 변동 : 사업시행자의 자체부담(환차손) 또는 인센티브(환차익)

- 20%초과 상승(환차손) : 사용료 등의 조정 또는 재정지원

- 20%초과 하락(환차익) : 사용료 등의 조정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로 환수

환율변동폭 비교 및 환차손(익)의 평가를 위한 기준환율과 비교환율은 다음

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하며 적용환율은 매년 1.1부터 12.31까지 1년 단위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환율 변동폭 비교를 위한 기준환율은 외화 차입 당시의 적용 환율을 매 차입

시기별 차입금액으로 가중평균한 환율(가중 평균 차입환율)로 함

- 비교환율은 원리금 상환 당시의 적용환율을 매 상환시기별 상환금액으로 가중

평균한 환율(가중평균 상환환율)로 함

- 기준환율과 비교환율 산출을 위한 적용환율의 기준시점, 환율산정방법 등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실시협약으로 정함

환차손에 대한 보전(사용료 조정 또는 재정지원 등)의 범위는 환율변동에 따라

발생한 총 환차손액에서 환율 20% 변동에 해당하는 환차손액을 차감하여 산

출된 환차손액(산출환차손액)의 50% 범위내에서 협상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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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익에 대한 사용료 조정 또는 정부 환수의 범위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협

상으로 정함

환차손(익)의 발생시 위험분담의 내용 및 위험분담의 세부절차 및 시기는 실

시협약으로 정함

④ 매 수 청 구 권

귀속시설의 사업시행자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

여 당해 사업(부대사업을 포함한다)을 매수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

매수청구권 인정사유

- 천재지변·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6개월이상 공사가 중단되거나

총사업비가 50%이상 증가한 경우

- 천재지변·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6개월이상 시설의 운영이 중단

되거나 시설의 보수 또는 재시공비가 당초 총사업비의 50%를 초과한 경우

- 실시협약시 정한 정부이행사항을 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사유 발생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로 인해 당해시설의 공

사 또는 운영이 6개월이상 지연 또는 중단된 경우

- 기타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의 매수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하여 실시협약에서 정한 요건이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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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청구권의 행사절차

- 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사유의 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함.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매수청구권 발생

사유를 입증하여야함

-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특별한 사유

가 없는 한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수청구권의 인정여부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함

- 매수청구권이 행사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지급되는 매수금액의 산정기준 및

지급방법 등은 청구 당시의 본사업 시설 및 관련 운영설비·부대사업시설·

영업권 등의 적정가치와 매수청구권의 행사사유 및 원인등을 고려하여 실시

협약에서 정할 수 있음

⑤ 부 대 사 업 의 병 행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의 투자비 보전 또는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도모하

기 위하여 법 제21조에 규정된 사업을 부대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음

※ 부대사업 (10개 ) : 주택건설사업 , 택지개발사업 , 도시계획사업 , 도심재개발사

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관광지·관광단지개발

사업, 화물터미널사업, 항만 운송사업, 대규모점포·도매배송업 및 공동집배

송 단지사업, 복합단지개발사업

부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부대사업의 투자비는 당해 민간투자사업비의 범위이내일 것

- 20 -



- 해당 부대사업의 추진으로 국민경제적 편익의 증대 및 본사업의 사업성 향

상에 기여할 것

- 부대사업은 당해 민간투자사업과 연관되고 당해 민간투자사업 시행지역과

지리적으로 근접한 지역에서 시행될 것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부대사업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부대사업의 실시로 인하여 다른 관련 사회간접자본 분야에 대한 정부의 투

자소요를 크게 유발하는 경우

- 부대사업의 투자규모가 본사업 시설투자비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

- 기타 국가정책 등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

⑥ 사 업 시 행 자 토 지 등 지 원

사업시행자의 민간투자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토지수용권을 부여하고 국.공

유재산의 사용.수익에 편의제공

민간사업자에게 토지수용권 부여 (민간투자법 제20조)

- 사업시행자는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이주대책사업 등의 시행을 주무관

청 또는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음

- 이 경우 위탁조건 및 위탁수수료율 등은 사업시행자와 관계 행정관청과의

협약으로 결정할 수 있음

국·공유재산의 활용 (민간투자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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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투자사업 예정지역안의 국·공유재산은 시설사업기본계획이 고시된 날로

부터 당해 사업외의 목적으로 매각할 수 없도록 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

약으로 매각할 수 있음

-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예정지역안의 국·공유재산을 당해 사회간접자본

시설이 준공될 때까지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음

-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

정에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시설물의 기부를 전제

로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 등을 축조하기 위한 사용·수익의 허가 또는 대부

가 가능하도록 함

⑦ 기 타 규 제 완 화

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공단 기타 법

인 등이 20%이상 출자한 민간투자사업법인에 대해서는 다른 회사와의 상호출

자가 없는 경우 출자자인 계열회사가 채무를 보증하였더라도 동일인이 지배하

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99.12.31 개정)

건설·기부채납 후 운영(BT O) 및 건설·소유 운영후 기부채납(BOT )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회사중 최다 출자자가 2인 이상으로서 당

해 출자자가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회사에 대해서

는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음 독점규제 및 공

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 99.12.31 개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소속 회사

가 건설·기부채납 후 운영(BT O) 및 건설·소유 ·운영후 기부채납(BOT )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

우에는 출자총액 제한(순자산의 100분의 25)을 적용받지 아니함(독점규제및공

정거래에관한법률제10조제1항, 99.12.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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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귀속시설 사업의 투자재원 조달을 위한 대출금은 여신한도 관리상의 총액

대출금에서 제외됨

정부귀속시설 사업시행자의 출자의무를 동일그룹계열사가 분담 이행할 수 있도

록 함

3 . 외국 인투자 촉진법 령에 의 한 지 원

가 . 대 상

외국의 국적을 보유한 개인

- 대한민국의 국민 중 외국의 영주권과 이에 준하는 체류허가를 취득한 경우

도 외국인의 범위에 포함

- 다만, 국내에 준영구적으로 체류하는 화교는 제외

외국법률에 의해 설립된 외국법인

외국정부의 대외경제협력업무를 대행하는 기관, IFC(국제금융공사),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ADB(아시아 개발은행) 또는 대외투자업무를

취급하거나 대행하는 국제기구

나 . 요 건

국내 법인 또는 개인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의 목적으로 의결권 있

는 주식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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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 및 그 모기업과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이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방식의 투자

투자금액 5천만원이상 (외국투자가가 2인 또는 그 이상인 경우에는 1인당

2,500만원 이상이며 상한은 제한없음)투자하고 신고

다 . 지원 내용

(1) 조 세 지 원

지원 내용

- 국내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외국인투자사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취

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을 감면

감면 대상

-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 감면(533종)

- 기술도입료에 대한 조세면제(534종)

(2 ) 국· 공유 재산 임대 료 감 면 (50년간)

국 유재 산 : 외국인기업전용단지, 국가산업단지 및 외국인투자지역내 국가

소유토지 등에 대하여 최고 100 %까지 감면

공유 재산 :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대상 사업·감면율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로 정하도록 규정

- 24 -



(3 ) 관 세 감 면

면제내용 : 조세감면 결정사업에 사용되는 자본재

면제대상 : 관세,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등 감면

기타 수입통관 등 특례

(4 ) 외 국인 투자 지역 에 대 한 지 원

① 조 세 지 원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감면

② 임 대료 ·교 통유 발부 담금 면제 및 지 원 혜 택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100%감면

시설물 등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 의료·교육·주택시설 등 생활환경시설 지원은 외국인투자위원회가 별도

결정

③ 외 국인 투자 지역 개발 에 대 한 지 원

외국인투자지역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산업단지에 준하여 건설비용 및

기반시설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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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지역 지정시 지원이 결정된 도로 및 용수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전기

시설 등 인프라시설 지원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각종 조세 및 부담금 감면

- 양도소득세 감면 및 취득세·등록세 면제

- 산림전용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대체농지조성비, 개발부담금,대체조림비,

대체초지조성비, 공유수면점용료 등 7개 부담금 면제 (산림법등)

④ 외국 인투 자지 역에 대한 타법 률 적 용 배 제

토지분할시 시·군·구청장 허가 등을 생략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고유 업종 참여 제한, 지정계열화 품목생

산의 중소기업체 위탁 의무 및 국가유공자 고용의무 적용 배제

* 국가유공자 고용의무 면제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용

(5 ) 자 유무 역지 역등 에 입 주사 업 감 면

수출자유지역은 조세감면 및 임대료적용에 있어서 외국인투자지역과 동일

하게 적용

(6 ) 기 타

① 전용 부담 금 감 면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설립을 위하여 농지 또는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 전

용부담금을 감면

감면대상 및 비율 : 제조업에 한하여 외국인투자비율만큼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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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식 배당 특례

주식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1/ 2을 초과할 수 없다는 상법상의 단서 규정

에도 불구하고 특별결의가 있는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은 이익배당총액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주식배당 할 수 있음

③ 산업 재산 권 감 정 특 례

외국인투자의 출자목적물로 투자되는 산업재산권을 벤처육성에관한특별조

치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기술평가기관에서 가격을 평가하는 경우, 그

평가내용은 상법 제29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

으로 봄

④ 대외 송금 의 보 장

주식 등의 매각대금, 과실, 수수료와 기술도입료 등의 대외송금 보장

⑤ 내국 민과 동등 대우

영업에 관한한 내국민 또는 내국기업과 동일한 대우를 받음

4 . 투자 성공사례

가 . 구리시 하수슬러지 소각처리시설

(1) 사업 의 배 경

현재 계획중인 김포수도권 매립지에 경안운하가 통과하게 되어 매립부지가

급감되었고 폐기물 처리방법이 매립에서 소각으로 정책이 전환되어 2001년 1월부

터 하수슬러지의 직접 매립을 금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처하여 전국 최초로 구리시

에서 민자를 유치하여 하수슬러지 소각처리시설을 건설·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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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시 설 현 황

위 치 : 구리시 수택동89번지 (하수처리장내)

시 행 자 : 한솔제지(주)(시설투자, 자금조달, 설계·시공, 시설운영)

부지면적 : 660㎡(200평)

건축연면적 : 736㎡(223평)

소각용량 : 70톤/ 일(최대:80∼90톤/ 일)

소각방식 : 유동상층 소각로

사 업 비 : 3,456백만원

건설기간 : 1997.10월∼1998.12.31

민간위탁기간 :시설투자비 회수시 까지(약9년)

나 . 안산시 하수슬러지 소각처리시설

(1) 배 경

하수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하수슬러지는 김포 수도권매립지로 운반하여 처

리하고 있었으나, 폐기물관리법령 개정으로 2001. 1월부터 하수슬러지는 직접매립이

불가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전액 민자를 유치하여 문제 해결

(2 ) 시 설 현 황

위 치 : 안산시 성곡동 621 (하수처리장내)

규 모 : 150톤/일(1기)

면 적 : 1,700 ㎡

사업비 : 7,200백만원 (전액 민간자본)

사업기간 : 98. 1 - 99. 12

투자·운영자 : 한솔제지(주)

운영기간 :2000. 3. 17 - 2008. 3. 16 (8년)

위탁비용 : 49,000원/톤(소각비용 및 투자비반환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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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상주시 쓰레기 소각처리시설

(1) 배 경

폐기물관리법령 개정으로 2001. 1월부터 하수슬러지는 직접매립이 불가함에

따라 이를 해소함과 동시에 생활쓰레기를 소각하기 위해 전액 민자를 유치하여 설

치·운영

(2 ) 시 설 현 황

위 치 : 상주시 복용동 153- 18 (하수처리장내)

규 모 : 48톤/일(스토카식)

투자자 : (주)한화

사업비 : 93억원 (상주시 26억원, 민간자본 67억원)

사업기간 : 2000. 5. 15 - 2001. 2

운영자 : (주)한화가 전액 투자하여 별도법인 설립·운영

운영기간 :2001. 2월 준공후 12년간 운영후 기부체납

라 . 광주시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

(1) 배 경

우리의 식생활문화의 특성상 음식물쓰레기의 발생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2005년부터 시급 도시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는 직접매립이 불가하게 될 것이

라는 정부시책에 호응함과 동시에 외환위기 이후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는 축산농

가의 고충을 덜어 주기 위해 시범사업으로 민자를 유치하여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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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시 설 현 황

위 치 : 광주광역시 복서구 유촌동 719- 2

대 지 : 7,600㎡

건 평 : 1,480㎡

처리용량 : 200톤/일(건조발효 방식)

사료생산량 : 20톤/일

투자자 : 삼능건설(주)

시설비 : 60억원

공사기간 : 98. 8 - 99. 3

기 타 : 사료제조업등록 및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

마 . 보성군 쓰레기 소각처리시설

(1) 배 경

지역이기주의 등으로 폐기물매립장부지의 확보가 곤란함에 따라 처리효율이 높

고 극대화, 자원화할 수 있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처리방법을 도입함으로써 자치단

체의 재정부담을 해소하기 위함

(2 ) 시 설 현 황

위 치 : 전남 보성군 보성읍 용문동 산24

규 모 : 20톤/일(24시간 연속식. 열분해/ 가스화 방식)

부지면적 : 9,800㎡

건축면적 : 1,200㎡

시공자 : (주)켄텍

사업비 : 30억원 (노르웨이에서 투자)

사업기간 : 2000. 3. 30 - 2001. 2. 28

기 타 : 2차 오염이 없는 최신 유럽식 소각시설로서 시공 및 운전시 계약조

건에 부적합할 경우 자진철거 조건으로 도입. 시공자가 11년간 운영

후 기부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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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환경 산업 전 망

가 . 개 요

환경기술은 환경산업의 발전에 근간을 이루며 환경오염의 근원적 해결에도 중요

한 역할을 수행

새로운 천년에는 정보, 관광, 환경산업 등 지식기반산업이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

하게 될 전망

OECD, EBI(Environmental Business International, Inc. 미국) 등은 세계 각국의

환경규제가 점차 강화되면서 향후 10∼15년간 세계환경시장이 급성장하여 1990년

의 경우 3,400억불에 불과하던 환경시장이 2005년에는 6,610억불에 이를 것으로

추정

<표> 환경산업의 전망

구 분 '96 2000 2005 성장률(%)

전세계(억불) 4,530 5,430 6,610 4

일 본(억불) 771 817 1,141 4

아시아(억불) 189 364 908 17

한 국(억불) 47 62 86 6∼8

* 자료: EBI(1996)자료를 이용한 추계

더욱이 세계환경시장의 80% 이상은 OECD국가가 차지하고 있고, 이러한 선진국

의 주요기술개발 분야는 사후처리보다는 청정기술 등 사전오염예방기술에 있음

반면, 아시아지역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시장규모가 크지 않으나 앞으로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환경시장도 비약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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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환경시장도 1997년까지 매년 확대추세에 있었으나, 1998년의 경제·

금융위기의 여파로 1997년에 비해 다소 낮아졌으나, 국민의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욕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2005년에는 약 16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

<표> 국내 환경오염방지 지출규모

(단위 : 억원)

구 분 '96 '97 '98 '99

오염방지 지출(억원) 72,391 84,206 72,668 78,343

전년도 대비 성장률(%) 14.8 16.3 - 13.7 7.8

대 GDP 비율(%) 1.73 1.86 1.64 1.62

* 자료: 한국은행, 1999년 중 환경오염방지지출 추계 결과(2000.10월)

나 . 국내 규모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환경산업에는 환경오염방지시설업, 폐기물처리업, 분뇨처리

시설설계·시공업, 환경영향평가대행업 등이 있으며 주요한 환경산업체 현황은

다음 <표>와 같음

국내 환경시장 규모는 1998년 기준으로 7조 3천억원 수준으로 전년도 대비

13.7%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외환위기 이후 경제활동이 위축됨에 따라 기업이

환경오염방지에 소극적 대처

환경시장 규모를 주체별로 보면 정부가 4조억원(55.5%), 기업이 2조 9천억원

(39.7%) 정도임(한국은행 자료)

환경산업체 중 가장 대표적인 환경오염방지시설업은 대기오염방지시설업, 수질

오염방지시설업, 소음·진동방지시설업 등 3가지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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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업체의 등록현황을 보면 대기·수질배출허용기준의 강화, 기업의 환경투자

증가로 1993년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증가하여 왔으나 1997년말 이후 IMF 등 국

내 경기침체로 인해 1998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2.3% 감소하였으나, 1999년에는

16.0%로 크게 증가

〈표〉주요 환경산업체 현황

업 종 업체수 업 종 업체수

환경오염방지시설업 899 분뇨수집운반업 554

자가측정대행업 135 분뇨정화조청소업 740

폐수처리업 51
분뇨처리시설 설계·시공업, 오수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1,448

폐기물처리업(수집·운반) 1,849 정화조제조업 68

폐기물처리업(중간·최종) 297 폐기물해양배출업 17

폐기물재생처리업(허가 신

고)
1,568 운행차검사대행업 779

환경영향평가대행업 126 측정기기 정도검사대행기관 4

환경영향조사대행업 14

* 자료 : 2000년 환경백서

<표> 연차별 방지시설업체 현황

구 분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업 체 수 499 612 631 727 687 735 737 769 793 775 899

전년대비

(증가율%)
28.6 22.6 3.1 15.2 △5.5 7.0 0.2 4.6 3.1 △2.3 16.0

1999년말 현재 방지시설업체의 자본금 규모를 보면 10억원 이상이 296개 업체,

5∼10억원이 78개 업체, 2∼5억원 사이가 525개 업체로, 자본금 5억원 미만인 군

소업체가 전체의 58%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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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방지시설업체의 자본금 규모(1999년)

업 체 수 10억원 이상 5∼10억원 2∼5억원

899

(100%)

296

(33%)

78

(9%)

525

(58%)

1999년 환경오염방지시설업체의 공사수주실적은 4,230건에 21,755억원으로 1998년

에 비해 공사건수는 13.9% 증가하였고 공사금액은 23.8% 증가

이는 1998년에 IMF 등 국내 경기침체로 기업의 환경투자는 현격히 감소하였다가

1999년부터는 IMF 영향에서 벗어나 기업의 환경투자가 늘어났기 때문임

<표> 환경오염방지시설업체 공사실적

(단위：건, 백만원)

구 분 '92 '93 '94 '95 '96 '97 '98 '99

공

사

건

수

계 5,770 5,531 5,786 6,079 5,890 5,628 3,714 4,230

대기 3,183 3,250 3,234 3,375 3,273 3,290 1,935 2,265

수질 1,800 1,695 2,006 1,857 2,177 1,889 1,427 1,676

소음 787 586 546 487 440 449 352 289

공

사

금

액

계 868,290 608,829 802,397 1,095,693 1,539,599 1,731,324 1,757,952 2,175,475

대기 360,736 269,074 369,435 559,157 547,490 669,991 904,898 747,936

수질 384,105 195,916 388,455 487,591 916,230 1,002,245 790,191 1,332,385

소음 123,449 43,839 44,507 48,855 75,879 59,088 62,863 95,154

분야별 수주규모는 대기분야가 1998년 9,049억에서 1999년 7,479억원으로 17.3%

가 감소하였고, 수질분야는 1998년 17,580 억원에서 1999년 21,755억원으로

23.7%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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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분야는 1998년 629억원에서 1999년 952억원으로 51.4 % 증가

업종별로 환경오염방지시설 투자실적을 살펴 보면 1998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투

자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제1차금속산업, 전기·기계 등 제조업분야의 투자가 급

속히 증가하고 석유정제품제조업, 트레일러 등 운송장비제조업분야는 투자 감소

기업규모별 투자실적을 보면, 중기업의 투자규모는 1998년에 비해 크게 줄어든

반면 대기업의 투자규모는 증가

대기업은 생산시설의 증설 등 시설투자의 증가에 따라 방지시설 투자가 늘어난

반면, 경제상황에 대한 영향이 민감한 중기업의 경우 국내 경기침체로 인해 방지

시설 투자비 대폭 감소

<표> 업종별 환경오염방지시설 투자실적

구 분
투 자 현 황(백만원)

98 99 비율(%) 증가율(%)

총 계 1,757,952 2,175,475 100 23.8

1. 음·식료품제조업 42,103 50,518 2.3 20.0

2. 섬유제품제조업 34,373 31,557 1.4 △9.2

3. 펄프·종이제조업 15,341 23,105 1.1 50.6

4. 화합물및화학제품제조업 51,254 50,217 2.3 △2.0

5. 석유정제품제조업 34,581 8,083 0.5 △76.6

6. 고무및프라스틱제품제조업 9,461 8,160 0.4 △13.8

7.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31,455 21,675 1.0 △31.1

8. 제1차금속산업 50,915 93,998 4.3 84.6

9. 조립금속·기계·장비제조업 46,970 35,020 1.6 △25.5

10. 영상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17,784 12,247 0.6 △31.2

11. 전기·기계등제조업 86,758 245,700 11.3 183.2

12. 자동차, 트레일러등운송장비 33,833 12,730 0.6 △62.4

13. 기타제조업 1,303,124 1,582,465 72.6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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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기업규모별 환경오염방지시설 투자실적

(단위:백만원)

구 분
계 소 기 업 중 기 업 대 기 업

'98 '99 '98 '99 '98 '99 '98 '99

투자금액

(비율% )
1,757,952

(100)
2,175,475

(100)
438,5 19

(25)
6 11,76 1

(28)
775,642

(44)
285,900

(13)
543,79 1

(3 1)
1,277,8 14

(59)

방지시설업체의 규모(자본금)별 수주실적은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296개의 대형업

체(33%)가 전체 공사금액의 83%인 18,037억원, 자본금 5∼10억원인 중형업체가 4%

인 776억원, 자본금 2∼5억원인 소형업체가 13%인 2,942억원을 차지해 중소업체의

경쟁력이 대기업에 비해 크게 떨어짐

<표> 방지시설업체 규모(자본금)별 공사실적

(단위:백만원)

구 분
방지시설

업 체 수

공 사 실 적

계 대기분야 수질분야 소음·진동분야

총 계 899
2,175,475

(100%)
747,936 1,332,385 95,154

10억이상

(대형)
296

(33%)
1,803,650

(83%) 588,481 1,145,012 70,157

5∼10억

(중형)
78

(9%)
77,598

(4%) 19,7 11 39,582 18,305

5억미만

(소형)
525

(58%)
294,227

(13%)
139,744 147,791 6,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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